
❖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 발급?
❖ 이민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도 재등록?
❖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 유지? 

OK
OK
OK

2015년부터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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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

     ※ 해외이주신고는 외교부에 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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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 처리되어 편리해집니다.

■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하면 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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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www.mogaha.go.kr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을 신청합니다.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콜센터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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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증을 통한 신분확인이 쉬워집니다.

■  금융 및 부동산 거래 등 경제활동이 편리해 

집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무엇이 좋아지나요?


